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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research was organized to discover the awareness of problems and improvement ways of appli-

cation system for recuperation allowance. 

Methods : Therefore 1,135 of questionnaires were organized to send to the demanders of dental clinic recuperation

allowance in Daejun Metropolitan City and Southern & Northern Chungchung area, registered in Health Insur-

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by May 2010. 207question naires of being very well answered were chosen to

analyze. And there sults were derived like below.

Results : 1. Most of the responders are engaged with Dental clinic centers. The proportions of receptionists, who

have been worked for more than 5 years, are the most. And 10~50% of application were the most. 2. The aware-

ness about the standard of fee for consultation and diagnosis were average. The negative awareness was rela-

tively often generated from the health center which processes the invoice as pay per day system rather than den-

tists of university hospital where charge per treatment. Regarding positions, dentists were claimed to be inap-

propriate and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p＜0.05). For the reason of awareness, most of the responds

were represented to be negative as they claimed that the system was designed for convenience of dentists rather

than for the patients by examining the objective judgments. 3. The examples of judgments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responders. Regarding the judgment control of insurance application, most of the

answers were assorted to be into two groups;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judgment standard’and

‘error of disease, code and program’. Therefore the responders answered that they have ever been controlled by

convenience of the medical centers so it generated the meaningful difference (p＜0.05) 4. About solutions after

judgment control, ‘knowing the reason of judgment control from the acquaintances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then reflect’was the highest. The dental clinics of University Hospital and private dentists

were shown to be them ostactive participant of this system. Concerning of the position, agents of application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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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가능한 한 다수의 사람에

게 분산시키기 위한 재정적 기전으로1) 의료서비스에 대

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2). 따라서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의 기

본이 되는 의료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빈곤하기 때문에

해결하지못하는의료문제를해결해주는데제일큰목

표를 가진 국가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3). 우리나라

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후 계속적인 수급대상

자확대과정을거쳐 1989년전국민에게건강보험급여가

제공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는 2000년 7월 1

일 건강보험 시행 전까지 보험자 단체인‘전국의료보험

연합회’에의해위탁운영되었다1). 이 후 요양기관과그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와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객관

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려는 취지 하에 심사

기구를요양기관및보험자와분리하여 2000년 7월 1일

부터 독립된 기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게 되

었다.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운영은 진료비의 공정하

고 전문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개선과 보험재

정보호의두가지목적을균형있게달성하기위한것이

었으나 그 설립 취지인 의료의 질 개선 및 보험재정 보

호의 두 가지 목적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태인 의

료보험연합회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험 재

정만을 고려한 심사를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이 부족

하다고 인식하고 의료의 획일화 및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4). 의료는 시장의 원리가 제한

되고 전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요양급여의 적용기

준 및 방법을 제시할 때 추상적이고 대략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적정성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내

용이므로 법령상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요양기

관에는 진료의 원칙이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평가의 기준이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심사조정은

적법한 심사처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5). 이러한 법령상

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제도 및 산정

기준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한 상태

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교육과목도 대부분의 치과대학

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설령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

도 간략한 개요정도만 교육과정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고 개원치의들의 건강보험강좌에 대한 참여

도또한저조하다6).

한편 요양급여 진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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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to be the active participants for objection application process. There was also a meaningful difference(p

＜0.05) 5. The reason for not claiming objection was indicated that the awkwardness or inconvenience of commu-

nication with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was 20.9%. Therefore it is analyzed to demand the

diversity of communication methods betwee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clinic centers

and shift to the clinic center. But it was hard to find the meaningful difference so far. 6. About the awareness of

improvement for correcting errors, generated from insurance application process, priorities were sorted out to be

improvement of application program setting, accurate charting of diseases and treatments. The awareness of

Dental clinics of University hospital and private dentist were the highest whereas the health center was relatively

low. It generated the meaningful difference (p＜0.05). About the opinion of the professional employees for insur-

ance application and its judgment, dental clinics of university hospital and private dentists were the highest,

dentists were the lowest regarding the positions. 7. Positive responds were the most egarding the awareness

about reading the treatment details and charges. However, 50% of dentists opposed to this, therefore it was

shown a noticeable difference from other groups. It also generated a meaningful difference. (p＜0.05)

Conclusions : When national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and dentistry medical treatment organization

cooperated each other, successful factors of the adjustment variables which were derived if a synthesis tried the

above-mentioned result of research were thought to realizabl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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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를따로두거나청구업무전담직원이있는일반의

과병원의 경우와 달리, 비급여 진료비용의 비율이 의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은 원무과를 따로 두거나 청구업무를 독립적으

로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6). 치과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은‘두번에, 한번에’시스템 등 원클릭만

으로 청구가 가능토록 편의성을 도모하다 보니 프로그

램 세트화로 인한 과다청구와 임상진단명 상이 등 부적

절한 청구오류를 야기해 청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할수있다. 이로 인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한정된심

사인력으로 청구 착오건의 전체 확인이 불가능하여 전

산 심사를 도입하고 있으며 전산심사로 확인할 수 없는

건은 일일이 심사자가 건별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효율

성은저하되고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를채택하고있

는 우리나라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은 의료인의

진료공급 양에 따라 그 많고 적음이 좌우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수입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

용의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가하는 비용 효과적 심사로

서 국가 재정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렇듯 상반된 이

해관계 속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하고 개선하는 것은 정부 및 심사평가기관·요양기관·

수진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자들의 인식도조사를 통해 심사평가

기관과 요양기관의 상호 신뢰성 회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진자의 적정 본인부담금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청구제

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청구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을

알아보았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조사는 2010년 5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등록된대전광역시및충청남·북도소재치과요양

기관 1,108개소와 보건소 27개소 등 총 1,135개소의 치

과요양급여비용청구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 2010년 6

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배포한설문지 1,135부중우편회수 190부와웹사이

트 응답 27건으로 총 217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료 10부를 제외한 유효

응답 수 20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조사대상 치과 요양기관과 보건소의 요양급여비

용 청구자에게 미리 전화로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를 구했으며 우편으로 설문지 송부 시 웹사이트 주소를

동봉하여 편의에 따라 설문지 우편작성 또는 웹사이트

접속 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편설문의 회

수와웹사이트응답률을높이기위해설문발송후전화

또는직접방문하여설문을독려하였다.

2.2. 연구도구

본연구에사용된설문지설계는일반적특성, 청구제

도인식부분중심사기준인식관련 3문항, 심사조정인

식 관련 3문항, 청구개선방안 중 청구오류 개선방안 인

식 관련 1문항, 진료비 열람확인 관련 1문항 등 총 9문

항으로구성되어있다. 

2.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ver.)을 사용하였다. 전체

적인 응답빈도를 파악하고 필요성 및 중요도와 같은 인

식수준분석을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

으며 심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인식 및 개선방안의 의견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 분

석을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세 집단 이상으로 구

성된 경우 필요성, 중요도 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이용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았다. 총

응답자 207명 중 치과의원 소속이 92.2%(191명)로 가

장 높았다. 청구형태는 치과 내부 직원의 직접청구가

95.2%(197명)로 응답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청

구자의 직책은 55.1%(114명)가 치과위생사였으나, 간호

조무사및진료보조원 19.8%(41명), 치과의사 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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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원무전담사무원 10.1%(21명)이 청구하는비율도적

지않았다. 하지만대행청구등으로담당자가없는경우

도 3.4%(7명) 있었다. 보험청구담당 경력은 5년 이상이

51.2% (106명)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청구비용의 비율

은 10~30%가 47.8%(99명), 30~50%가 29.0%(60명)

순으로나타났다<표 1>. 

3.2.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제도에 대한 진료비 심사

기준에 대한 인식은‘보통’이 57.0%로 가장 높았고, 진

료비심사기준의적절성은보통수준으로나타났으나부

적절하다는부정적인응답비율도 30.5%로높았다. 현재

의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은 근무기관의 경우 일

당수가제로 청구하고 있는 보건소는‘적절’이 33%, 행

위별수가제인 대학부속치과병원과 치과병원은‘부적절’

이 40%로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적절에 대한 높은 응답

을 보였고 직책으로는 치과의사는‘부적절’이 41.7%로

매우 높았으며, 원무전담사무원과 대행청구 등 담당자

부재의 경우는‘보통’이 71.4%로 가장 높았고 근무기관

과 직책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

이외의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특성과는 상

관없이전체응답과유사한경향을보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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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명) %(퍼센트)

전체 207 100.0

근무기관 대학부속치과병원 2 1.0

치과병원 8 3.9

치과의원 191 92.2

보건소 6 2.9

청구형태 치과내부직원이직접청구 197 95.2

치과의사협회대행청구 7 3.4

외부인등기타 3 1.4

직책 치과의사 24 11.6

치과위생사 114 55.1

간호조무사및진료보조원 41 19.8

원무전담사무원 21 10.1

대행청구등으로담당자부재 7 3.4

보험청구담당년수 1년미만 17 8.2

1~3년 42 20.3

3~5년 33 15.9

5년이상 106 51.2

대행청구중 9 4.3

보험청구

비용의비율

10% 미만 28 13.5

10~30% 99 47.8

30~50% 60 29.0

50~70% 15 7.2

70% 이상 2 1.0

무응답 3 1.4

표 1.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3.3.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의 이유

현재의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의 이유는‘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심사기준’이 40.6%로 가장 높았

고,‘보험 재정을 고려한 심사기준’28.0%, ‘심사 사례

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18.4%, ‘의료의 획

일화’가 6.8% 순이었다. 즉 대다수가 공정하고 객관적

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진료 현실에 부합

하거나 보험재정 절감 목적, 사례마다 다른 심사, 의료

의 획일화를 만드는 심사 등 부정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었다.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의 이유로 치과의원의 경

우 전체 응답결과와 유사한 반면 대학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병원, 보건소의 경우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p

＜0.05). 특히 대학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병원은‘공정

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0%인 반면 보건소는 33.3%로

나타났고, 대학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병원은‘심사 사례

마다다르게적용되는심사기준’이 30%로높은반면보

건소의 경우는 0%로 나와 방문일당수가제로 청구되는

보건소의경우부정적의견이낮게나왔다. 하지만다른

일반적특성에서유의한차이는없었다<표 3>. 

3.4. 특정기관에 적용된 심사사례 미공개에

대한 인식

특정기관에 적용된 심사사례 미공개에 대한 인식은

‘투명한심사를위해서모두공개해야한다’가 58.9%로

가장 높아 과반수가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

며 특정기관에 적용된 심사사례 미공개에 대한 인식은

대행청구 및 외부인의 경우‘잘 모른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고, ‘공개할 필요가 없다’가 30.0%

로 전체 응답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즉, 대행청구 및

외부인 집단은 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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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진료비심사기준에대한인식

변수 구분 적절 보통 부적절 전체

전체 26(12.6) 118(57.0) 63(30.5) 207(100)

근무기관 대학병원/치과병원 0(.0) 6(60.0) 4(40.0) 10(100) χ2=15.319

치과의원 24(12.6) 112(58.6) 55(28.8) 191(100) p=0.018*

보건소 2(33.3) 0(.0) 4(66.6) 6(100)

청구형태 직접청구 25(12.7) 112(56.9) 60(30.5) 197(100) χ2=0.294

대행청구/외부인 1(10.0) 6(60.0) 3(30.0) 10(100) p=0.961

직책 치과의사 1(4.2) 9(37.5) 14(58.4) 24(100) χ2=22.592

치과위생사 19(16.7) 66(57.9) 29(25.4) 114(100) p=0.031*

조무사/진료보조원 5(12.2) 23(56.1) 13(31.7) 41(100)

원무전담사무원 1(4.8) 15(71.4) 5(23.8) 21(100)

대행청구/담당부재 0(.0) 5(71.4) 2(28.6) 7(100)

보험청구

담당년수

3년미만 8(13.6) 38(64.4) 13(22.0) 59(100) χ2=10.221

3~5년 2(6.1) 14(42.4) 17(51.5) 33(100) p=0.333

5년이상 15(14.2) 60(56.6) 31(29.2) 106(100)

대행청구 1(11.1) 6(66.7) 2(22.2) 9(100)

보험청구

비용비율

10% 미만 2(7.1) 17(60.7) 9(32.2) 28(100) χ2=6.716

10~30% 17(17.2) 53(53.5) 29(29.3) 99(100) p=0.667

30~50% 4(6.7) 38(63.3) 18(30.0) 60(100)

50% 이상 2(11.8) 8(47.1) 7(41.2) 17(100)

* p＜0.05 ** p＜0.01 *** p＜0.001



있지는않았고보험청구비용의비율도 10% 미만 혹은

50% 이상인 집단에서‘공개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30% 내외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한차이가있었다(p＜0.05). 하지만다른일반적특성에

서유의한차이는없었다<표 4>. 

3.5. 보험청구 심사조정에 대한 인식

보험청구 심사조정의 이유에 대한 인식으로는‘심사

기준을 잘 알지 못해서’가 46.9%로 가장 높았으며, ‘병

명, 코드 프로그램 오류’가 42.0%, ‘기타’7.2% 순이

었다. 즉 기준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이유

로 들었고‘기타’의 의견은‘심사기준을 잘 알지 못해

서’또는‘병명, 코드프로그램오류’두가지모두해당

된다는 중복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조정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조정된 경험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보험청구 심사조정의 이유로 보험청구

담당 연수를 살펴보면 대행청구의 경우‘이유 모름’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심사조정 사유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양상을 보였으며, 3~5년의 경우는‘기

타’응답이 전체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심사기준을 잘 알지 못해’‘병명, 코드 프로그

램오류’두가지모두해당한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고

보험청구비용비율은 10% 미만과 50% 이상인집단이‘병

명, 코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조정된 경험이 상대적

으로높았으며유의한차이가있었다(p＜0.05). 다른 일

반적특성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는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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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공정
객관적
심사

보험재정
고려한
심사

현실반영
못한
심사기준

심사
사례마다
다른
심사기준

의료의
획일화

기타 전체

전체 12(5.8) 58(28.0) 84(40.6) 38(18.4) 14(6.8) 1(0.5) 207(100)

근무

기관

대학병원/치과병원 0(.0) 2(20.0) 5(50.0) 3(30.0) 0(.0) 0(.0) 10(100) χ2=47.032

치과의원 10(5.2) 55(28.8) 78(40.8) 35(18.3) 13(6.8) 0(.0) 191(100) p=0.000***

보건소 2(33.3) 1(16.7) 1(16.7) 0(.0) 1(16.7) 1(16.7) 6(100)

청구

형태

직접청구 11(5.6) 56(28.4) 80(40.6) 36(18.3) 13(6.6) 1(0.5) 197(100) χ2=0.791

대행청구/외부인 1(10.0) 2(20.0) 4(40.0) 2(20.0) 1(10.0) 0(.0) 10(100) p=0.978  

직책 치과의사 1(4.2) 5(20.8) 11(45.8) 5(20.8) 2(8.3) 0(.0) 24(100) χ2=15.538

치과위생사 6(5.3) 35(30.7) 50(43.9) 15(13.2) 7(6.1) 1(0.9) 114(100) p=0.745  

조무사/진료보조원 4(9.8) 9(22.0) 13(31.7) 10(24.4) 5(12.2) 0(.0) 41(100)

원무전담사무원 1(4.8) 7(33.3) 6(28.6) 7(33.3) 0(.0) 0(.0) 21(100)

대행청구/담당부재 0(.0) 2(28.6) 4(57.1) 1(14.3) 0(.0) 0(.0) 7(100)

보험

청구

담당

년수

3년미만 2(3.4) 19(32.2) 18(30.5) 18(30.5) 2(3.4) 0(.0) 59(100) χ2=14.514

3~5년 2(6.1) 8(24.2) 16(48.5) 5(15.2) 2(6.1) 0(.0) 33(100) p=0.487  

5년이상 7(6.6) 28(26.4) 46(43.4) 14(13.2) 10(9.4) 1(0.9) 106(100)

대행청구 1(11.1) 3(33.3) 4(44.4) 1(11.1) 0(.0) 0(.0) 9(100)

보험

청구

비용

비율

10% 미만 2(7.1) 7(25.0) 10(35.7) 7(25.0) 2(7.1) 0(.0) 28(100) χ2=16.909

10~30% 7(7.1) 28(28.3) 42(42.4) 16(16.2) 6(6.1) 0(.0) 99(100) p=0.324  

30~50% 1(1.7) 17(28.3) 26(43.3) 12(20.0) 4(6.7) 0(.0) 60(100)

50% 이상 1(5.9) 6(35.3) 4(23.5) 3(17.6) 2(11.8) 1(5.9) 17(100)

표 3. 진료비심사기준에대한인식의이유

* p＜0.05 ** p＜0.01 *** p＜0.001 



3.6. 심사조정 후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

심사조정 후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은‘심사평가원 지

인에 심사조정 사유를 알아본 후 청구 시 반영’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이의신청한다’

24.6%, ‘대처하지 않는다’19.8% 순이었으며‘기타’의

견으로‘심사평가원 지인에 심사조정 이유를 알아본 후

다음 청구 시 반영’또는‘이의 신청한다’는 중복 이유

가 대부분이었다. 즉 과반수가 심사조정 사유를 인지하

는것에적극적인반응을보였다. 심사조정후대처방법

에 대해 근무기관의 형태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전체

응답 비율과 유사한 반면 대학부속치과병원/치과병원은

‘대처하지 않는다’가 0%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책에서는 치과의사는‘대처하지 않는

다’가 37.5%로 가장높았고대행청구등담당자가부재

인 경우는 바로 이의신청하는 비율이 42.9%로 높았는

데 이는 대행청구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업무를 맡

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청구비용

비율에서는 50% 이상의 경우‘대처하지 않는다’가

35.3%로 전체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료

기관, 직책, 보험청구비용의 비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다른 일반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않았다<표 6>. 

3.7.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치과 착오 청구이므

로’가 28.9% ‘기타’27.4%, ‘심사평가원과의 대화가

불편해서’20.9%, ‘심사기준을 잘 몰라서’11.4%, ‘귀

찮아서’11.4% 순이었다. ‘기타’의견은‘치과 착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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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공개할
필요 없다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모두 공개해야 한다

잘 모른다 전체

전체 36(17.4) 122(58.9) 49(23.7) 207(100)

근무기관 대학병원/치과병원 2(20.0) 6(60.0) 2(20.0) 10(100) χ2=6.024

치과의원 31(16.2) 115(60.2) 45(23.6) 191(100) p=0.197 

보건소 3(50.0) 1(16.7) 2(33.3) 6(100)

청구형태 직접청구 33(16.8) 120(60.9) 44(22.3) 197(100) χ2=6.741

대행청구/ 외부인 3(30.0) 2(20.0) 5(50.0) 10(100) p=0.034*  

직책 치과의사 4(16.7) 16(66.7) 4(16.7) 24(100) χ2=14.329

치과위생사 20(17.5) 70(61.4) 24(21.1) 114(100) p=0.074  

조무사/진료보조원 7(17.1) 19(46.3) 15(36.6) 41(100)

원무전담사무원 3(14.3) 16(76.2) 2(9.5) 21(100)

대행청구/담당부재 2(28.6) 1(14.3) 4(57.1) 7(100)

보험청구

담당년수

3년미만 8(13.6) 36(61.0) 15(25.4) 59(100) χ2=8.353

3~5년 3(9.1) 22(66.7) 8(24.2) 33(100) p=0.213  

5년이상 22(20.8) 62(58.5) 22(20.8) 106(100)

대행청구 3(33.3) 2(22.2) 4(44.4) 9(100)

보험청구

비용비율

10% 미만 8(28.6) 12(42.9) 8(28.6) 28(100) χ2=13.377

10~30% 15(15.2) 65(65.7) 19(19.2) 99(100) p=0.037*  

30~50% 5(8.3) 37(61.7) 18(30.0) 60(100)

50% 이상 6(35.3) 8(47.1) 3(17.6) 17(100)

표 4. 특정기관에적용된심사사례미공개에대한인식

* p＜0.05 ** p＜0.01 *** p＜0.001 



구’또는‘심사기준을잘몰라서’, ‘심사평가원과의대화

가 불편해서’두 가지 이상 중복응답이거나‘이의신청

금액이 적어서’하지 않는다는 의견,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등으로나타났으나유의한차이는없었다<표 7>. 

3.8. 청구오류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청구오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은‘병명/치료내용의

정확한 차팅’이 평균 4.14로 가장 높았으며‘청구 프로

그램 세팅 보완’이 4.11 ‘보험 심사기준 강의참여 및 확

대’가 4.08 순이었다. ‘치과내보험청구자체심사전문

인력양성’은 3.80으로가장낮았다.  근무기관은‘보험

심사기준 강의 참여 및 확대’문항에서 대학부속치과병

원/치과병원의경우전체응답에비해매우높게나타났

으며, 보건소가 가장 낮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

구 프로그램 세팅 보완’문항에서는 대학부속치과병원/

치과병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청구 프로그

램 세팅 보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치과 내 보

험청구 자체심사 전문인력 양성’문항은 대학부속치과

병원/치과병원이 4.70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나 보험청구 자체심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타 기관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병명/치료내용의 정확

한 차팅’문항을 제외한 문항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5). 직책은‘치과 내 보험청구 자체심사 전

문인력 양성’문항에서 치과의사가 2.96으로 가장 낮았

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및 진료보조원, 원무전담

사무원과 대행청구 순으로‘치과 내 보험청구 자체심사

전문인력양성’에대한필요성을크게느끼는것으로나

타났다. 담당자부재의경우평균 3.71로 매우높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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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심사기준
잘 알지
못해서

병명, 
코드 프로그램

오류
이유 모름

심사
조정된 적
없음

기타 전체

전체 97(46.9) 87(42.0) 3(1.4) 5(2.4) 15(7.2) 207(100)

근무기관

대학병원/치과병원 6(60.0) 3(30.0) 0(.0) 0(.0) 1(10.0) 10(100) χ2=2.059

치과의원 88(46.1) 81(42.4) 3(1.6) 5(2.6) 14(7.3) 191(100) p=0.979

보건소 3(50.0) 3(50.0) 0(.0) 0(.0) 0(.0) 6(100)

청구형태
직접청구 91(46.2) 85(43.1) 2(1.0) 5(2.5) 14(7.1) 197(100) χ2=7.265

대행청구/외부인 6(60.0) 2(20.0) 1(10.0) 0(.0) 1(10.0) 10(100) p=0.123

직책

치과의사 10(41.7) 12(50.0) 1(4.2) 0(.0) 1(4.2) 24(100) χ2=17.350

치과위생사 51(44.7) 49(43.0) 1(.9) 5(4.4) 8(7.0) 114(100) p=0.363

조무사/진료보조원 21(51.2) 17(41.5) 0(.0) 0(.0) 3(7.3) 41(100)

원무전담사무원 12(57.1) 7(33.3) 0(.0) 0(.0) 2(9.5) 21(100)

대행청구/담당부재 3(42.9) 2(28.6) 1(14.3) 0(.0) 1(14.3) 7(100)

보험청구

담당년수

3년미만 32(54.2) 23(39.0) 0(.0) 1(1.7) 3(5.1) 59(100) χ2=24.215

3~5년 15(45.5) 11(33.3) 0(.0) 0(.0) 7(21.2) 33(100) p=0.019*

5년이상 45(42.5) 51(48.1) 2(1.9) 4(3.8) 4(3.8) 106(100)

대행청구 5(55.6) 2(22.2) 1(11.1) 0(.0) 1(11.1) 9(100)

보험청구

비용비율

10% 미만 6(21.4) 16(57.1) 0(.0) 3(10.7) 3(10.7) 28(100) χ2=23.864

10~30% 54(54.5) 37(37.4) 1(1.0) 0(.0) 7(7.1) 99(100) p=0.021*

30~50% 31(51.7) 23(38.3) 2(3.3) 2(3.3) 2(3.3) 60(100)

50% 이상 6(35.3) 9(52.9) 0(.0) 0(.0) 2(11.8) 17(100)

표 5. 보험청구심사조정에대한인식

* p＜0.05 ** p＜0.01 *** p＜0.001 



치과의사는‘치과내보험청구자체심사전문인력양성’

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감을 배재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반면 치과위생사나 간호

조무사·진료보조·원무전담사무원 등은 이에 대한 부

담 없이 치과 보험청구 오류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선호하고있음을알수있었고유의한차이가있었다

(p＜0.05)<표 8>. 

3.9. 진료비 열람확인에 대한 인식

전자의무기록·전자건강기록 등을 통한 진료내역·

진료비 열람에 대한 인식은‘편의성이 선행된다면 실행

가능’이 57.9%로서 과반수 이상이었고, ‘찬성’이

19.3%, ‘반대’는 17.9%순이었다. 치과의사는 반대가

50%로 가장높아다른집단과큰차이를보였고직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직책을 제외하고

는전체응답과유사한의향을보였다<표 9>.

4. 총괄 및 고안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이 건강보

험부터 시작되고 있다7).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진료

비심사제도는 진료비의 획일화, 규격화를 초래함은 물

론 보험자단체의 일방적 심사조정으로 인해 요양취급기

관의많은손해를주고있는것이사실이다8). 이에 대부

분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악화일로의 병원경영

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리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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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대처하지
않는다

심평원, 지인에
조정 사유를
알아본 후 다음
청구시 반영

이의신청
한다

기타 전체

전체 41(19.8) 104(50.2) 51(24.6) 11(5.3) 207(100)

근무기관 대학병원/치과병원 0(.0) 3(30.0) 3(30.0) 4(40.0) 10(100) χ2=27.255

치과의원 40(20.9) 98(51.3) 46(24.1) 7(3.7) 191(100) p=0.000***

보건소 1(16.7) 3(50.0) 2(33.3) 0(.0) 6(100)

청구형태 직접청구 40(20.3) 99(50.3) 47(23.9) 11(5.6) 197(100) χ2=2.075

대행청구/외부인 1(10.0) 5(50.0) 4(40.0) 0(.0) 10(100) p=0.557

직책 치과의사 9(37.5) 6(25.0) 7(29.2) 2(8.3) 24(100) χ2=23.227

치과위생사 18(15.8) 62(54.4) 29(25.4) 5(4.4) 114(100) p=0.026*

조무사/진료보조원 11(26.8) 25(61.0) 4(9.8) 1(2.4) 41(100)

원무전담사무원 2(9.5) 8(38.1) 8(38.1) 3(14.3) 21(100)

대행청구/담당부재 1(14.3) 3(42.9) 3(42.9) 0(.0) 7(100)

보험청구

담당년수

3년미만 10(16.9) 31(52.5) 14(23.7) 4(6.8) 59(100) χ2=2.401

3~5년 6(18.2) 17(51.5) 8(24.2) 2(6.1) 33(100) p=0.983

5년이상 24(22.6) 51(48.1) 26(24.5) 5(4.7) 106(100)

대행청구 1(11.1) 5(55.6) 3(33.3) 0(.0) 9(100)

보험청구

비용비율

10% 미만 6(21.4) 13(46.4) 4(14.3) 5(17.9) 28(100) χ2=17.511

10~30% 15(15.2) 55(55.6) 27(27.3) 2(2.0) 99(100) p=0.041*

30~50% 14(23.3) 27(45.0) 15(25.0) 4(6.7) 60(100)

50% 이상 6(35.3) 7(41.2) 4(23.5) 0(.0) 17(100)

표 6. 심사조정후대처방법인식

* p＜0.05 ** p＜0.01 *** p＜0.001 



문인력과 행정조직을 신설하여 자체심사제도를 도입하

고 있다9). 자체심사제도란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 제

공된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누락 또는 과다 산정된 부분

이 있는지 여부를 자체심사요원이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조정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을 청구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청구 누락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청구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제도이

다9). 자체심사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적정

진료의 유형과 기준을 정립하고 정확한 본인부담금의

징수로 수진자에 신뢰감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요

양급여비용의 심사조정금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지급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의원은 원무과를 따로 두거

나 청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어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의과분야에서는 위의 경우처럼 병원경영 합리화

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인력 활용방법으로 간호사들이

보험심사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심사와 청구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10). 치과요양기관에서도 의과의 심사간호사와

같이 치과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통하여 자체심사를 함으로써 의

료기관에는진료비수익의증대를꾀할수있으며, 심사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착오 청구 등의 오류를 줄임으로

써 심사기한을 단축시키고 요양기관과의 잦은 마찰을

줄이며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치과병·의원의청구업무의 55.1%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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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의신청을하지않은이유

변수 구분
심사기준을
잘 몰라서

심평원과의
대화가
불편해서

귀찮아서
치과 착오
청구이므로

기타 전체

전체 23(11.4) 42(20.9) 23(11.4) 58(28.9) 55(27.4) 201(100)

근무기관 대학병원/치과병원 2(20.0) 1(10.0) 0(.0) 2(20.0) 5(50.0) 10(100) χ2=6.265

치과의원 20(10.8) 40(21.5) 23(12.4) 55(29.6) 48(25.8) 186(100) p=0.618

보건소 1(20.0) 1(20.0) 0(.0) 1(20.0) 2(40.0) 5(100)

청구형태 직접청구 22(11.5) 40(20.8) 21(10.9) 57(29.7) 52(27.1) 192(100) χ2=2.116

대행청구/외부인 1(11.1) 2(22.2) 2(22.2) 1(11.1) 3(33.3) 9(100) p=0.714 

직책 치과의사 1(4.2) 7(29.2) 4(16.7) 5(20.8) 7(29.2) 24(100) χ2=17.951

치과위생사 13(11.7) 25(22.5) 9(8.1) 34(30.6) 30(27.0) 111(100) p=0.327 

조무사/진료보조원 8(20.0) 6(15.0) 6(15.0) 10(25.0) 10(25.0) 40(100)

원무전담사무원 0(.0) 2(10.5) 2(10.5) 9(47.4) 6(31.6) 19(100)

대행청구/담당부재 1(14.3) 2(28.6) 2(28.6) 0(.0) 2(28.6) 7(100)

보험청구

담당년수

3년미만 8(13.8) 11(19.0) 4(6.9) 16(27.6) 19(32.8) 58(100) χ2=12.693

3~5년 2(6.7) 8(26.7) 3(10.0) 7(23.3) 10(33.3) 30(100) p=0.392 

5년이상 12(11.4) 21(20.0) 13(12.4) 35(33.3) 24(22.9) 105(100)

대행청구 1(12.5) 2(25.0) 3(37.5) 0(.0) 2(25.0) 8(100)

보험청구

비용비율

10% 미만 0(.0) 7(25.9) 1(3.7) 10(37.0) 9(33.3) 27(100) χ2=11.388

10~30% 12(12.6) 20(21.1) 13(13.7) 26(27.4) 24(25.3) 95(100) p=0.496 

30~50% 9(15.0) 10(16.7) 9(15.0) 18(30.0) 14(23.3) 60(100)

50% 이상 2(12.5) 5(31.3) 0(.0) 4(25.0) 5(31.3) 16(100)

* p＜0.05 ** p＜0.01 *** p＜0.001 (무응답자 6명제외후분석)



과위생사에 의해 청구되었는데, 이는 장 등의 연구6)에

서 보험청구업무의 대부분이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가 담당하고 있으며 대행청구는 20% 미만이라고 한 연

구와 일치하였다. 병원의 경영합리화와 환자의 적정진

료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업무에서 치과

위생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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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보험심사기준
강의참여 및 확대

청구 프로그램
세팅 보완

병명/치료내용의
정확한 챠팅

치과 내 보험청구
자체심사
전문 인력 양성

N M SD M SD M SD M SD

전체 207 4.08 0.89 4.11 0.91 4.14 0.93 3.80 1.09 

근무기관

대학병원/치과병원 10 4.90  0.32 4.70 0.48 4.70 0.67 4.70 0.48 

치과의원 191 4.04  0.89 4.06 0.92 4.10 0.94 3.75 1.09 

보건소 6 4.00 0.89 4.67 0.52 4.50 0.55 3.83 1.17 

F-value 4.645 3.571 2.468 3.673 

p 0.011*  0.030* 0.087 0.027* 

청구형태

직접청구 197 4.09 0.88 4.09 0.91 4.14 0.94 3.80 1.10 

대행청구/외부인 10 3.90 1.10 4.50 0.85 4.10 0.88 3.80 0.79 

t-value 0.666 -1.389 0.139 0.006 

p 0.506 0.166 0.889 0.995 

직책

치과의사 24 3.75 0.99 4.04 1.00 4.00 1.02 2.96 1.23 

치과위생사 114 4.22 0.86 4.13 0.95 4.22 0.95 3.93 1.05 

조무사/진료보조 41 3.93 0.85 4.20 0.84 4.00 0.84 3.88 1.08 

원무전담사무원 21 4.05 0.74 3.81 0.68 4.14 0.91 3.95 0.86 

대행청구/담당부재 7 4.00 1.29 4.43 0.98 4.14 1.07 3.71 0.95 

F-value 1.898 0.926 0.568 4.421 

p 0.112 0.450 0.686 0.002**

보험청구

담당년수

3년미만 59 4.07 0.85 4.20 0.87 4.27 0.74 4.02 0.96 

3~5년 33 4.18 0.77 4.03 0.81 3.85 1.00 3.85 1.09 

5년이상 106 4.07 0.93 4.06 0.96 4.15 0.99 3.67 1.17 

대행청구 9 4.00 1.12 4.44 0.88 4.22 0.97 3.78 0.83 

F-value 0.180 0.817 1.505 1.311 

p 0.910 0.486 0.214 0.272 

보험청구

비용비율

10% 미만 28 4.04 0.88 4.07 0.90 4.14 0.97 3.89 0.92 

10~30% 99 4.16 0.84 4.05 0.90 4.13 0.90 3.78 1.03 

30~50% 60 3.97 0.88 4.22 0.87 4.15 0.90 3.82 1.21 

50% 이상 17 4.29 1.10 4.35 1.06 4.29 1.10 3.94 1.30 

F-value 0.940 0.826 0.151 0.160 

p 0.422 0.481 0.929 0.923 

표 8. 청구오류개선방안에대한인식

* p＜0.05 ** p＜0.01 *** p＜0.001



으며, 이는 진료내역에 대해 전문지식을 인식하는 것이

간호사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한 연구들11,12)에서와 유사

하게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서의 치과

위생사의 역할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심사치과위생사가 양성

되기 이전이라도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극대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기준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필연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보험청구경력은 51.2%가 5년 이상으로 업무에 대

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인력으로서 자리매김이 가능

한것으로보여지며, 보험청구비율은 10~30%가 47.8%

였는데 이는 대체로 25~50%라고 한 장의 연구보다 낮

게나타났다. 이는 최근임플란트등건강보험급여가적

용되지 않은 치과진료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

었다6). 본 조사에서 현재의 진료비 심사기준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견은‘적절’12.6%에 그쳐‘보통’57.0%,

‘부적절’23.7%, ‘매우 부적절’6.8%로 과반수가 보통

수준또는부적절하다는응답이더많이나타나현재의

료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는데 이는 개원치의를 공정하고 적절한 심사를 한다는

생각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장 등6)의 연구와 심사기준

을 명확히 하여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

김13)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진료비심사

규정이 난해하고 부당한 현재의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로는‘진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심사기준’이 40.6%로 가장 높았고‘보험재정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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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찬성
편의성이
선행된다면
실행 가능

반대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전체 40(19.3) 118(57.0) 37(17.9) 11(5.3) 1(.5) 207(100)

근무기관 대학병원/치과병원 1(10.0) 8(80.0) 1(10.0) 0(.0) 0(.0) 10(100) χ2=11.527

치과의원 35(18.3) 109(57.1) 35(18.3) 11(5.8) 1(.5) 191(100) p=0.174

보건소 4(66.7) 1(16.7) 1(16.7) 0(.0) 0(.0) 6(100)

청구형태 직접청구 36(18.3) 115(58.4) 35(17.8) 10(5.1) 1(.5) 197(100) χ2=4.180

대행청구/외부인 4(40.0) 3(30.0) 2(20.0) 1(10.0) 0(.0) 10(100) p=0.382

직책 치과의사 3(12.5) 8(33.3) 12(50.0) 0(.0) 1(4.2) 24(100) χ2=35.554

치과위생사 25(21.9) 70(61.4) 13(11.4) 6(5.3) 0(.0) 114(100) p=0.003**

조무사/진료보조원 6(14.6) 23(56.1) 8(19.5) 4(9.8) 0(.0) 41(100)

원무전담사무원 5(23.8) 14(66.7) 2(9.5) 0(.0) 0(.0) 21(100)

대행청구/담당부재 1(14.3) 3(42.9) 2(28.6) 1(14.3) 0(.0) 7(100)

보험청구

담당년수

3년미만 9(15.3) 36(61.0) 11(18.6) 3(5.1) 0(.0) 59(100) χ2=8.767

3~5년 3(9.1) 24(72.7) 4(12.1) 2(6.1) 0(.0) 33(100) p=0.723

5년이상 26(24.5) 54(50.9) 20(18.9) 5(4.7) 1(.9) 106(100)

대행청구 2(22.2) 4(44.4) 2(22.2) 1(11.1) 0(.0) 9(100)

보험청구

비용비율

10% 미만 7(25.0) 14(50.0) 5(17.9) 2(7.1) 0(.0) 28(100) χ2=10.533

10~30% 17(17.2) 63(63.6) 13(13.1) 6(6.1) 0(.0) 99(100) p=0.569

30~50% 12(20.0) 29(48.3) 16(26.7) 2(3.3) 1(1.7) 60(100)

50% 이상 4(23.5) 10(58.8) 3(17.6) 0(.0) 0(.0) 17(100)

표 9. 치료내용과진료비를열람하는제도에대한의향

* p＜0.05 ** p＜0.01 *** p＜0.001



심사’가 28.0%, ‘심사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 18.4%, ‘의료의 획일화’가 6.8% 등이었다. 이

렇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과 내용이 심사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요양기관의 불만이

가시화 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해 심사자 또는 심사부서별 심사조정정보를 공유하는

심사조정정보공유시스템을 2008년부터 구축 운영하여

심사조정내역, 심사소견, 심사의뢰서 등 심사관련 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누적 관리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14).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심사의 일관성 문

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치과의원을 포함하여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원급 개원의

및 청구자를 위한 교육내용의 실정 파악이 시급하며 교

육장소가 요양기관과 근접한 거리에서 실시되는 것은

물론 진료시간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을 이용하여 교

육함으로써 시간선택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며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적극

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정기관에 적용

된심사사례미공개에대한인식은‘투명한심사를위해

서 모두 공개해야 한다’가 58.9%로 가장 높은 데 반해

‘대행청구및외부인은잘모른다’와‘공개할필요가없

다’가무려 80%로나타나공개에대해적극적인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명시되는 심사고시

이외에 구체적인 심사사례 부분에 대한 의료계측의 공

개요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서

적을 통해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행정해석, 심사지

침)만을 외부 공개할 뿐 심사사례는 소수건만 공개하고

있고 대부분의 심사사례는 전체 요양기관에 보편타당하

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8일 첫 심사사례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시작한 후 치과관련 분야

심사사례 공개건수를 조사해본 결과 2004년 2안건,

2005년 2안건, 2006년 0안건, 2007년 5안건, 2008년9

건, 2009년 2안건만을공개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15).

보험 청구 심사조정의 이유로는‘심사기준을 잘 알지

못해서’46.9%, ‘병명·코드 프로그램 오류’가 42.0%

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심사기준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병

명, 코드 프로그램오류로인해심사조정되는사유가대

부분을 차지하고 조정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

의한차이가있었다. 따라서향후심사기준교육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정확한 진료기록부 작성과 프로그램

세트화 청구의 보완이 시급하였으며, 심사조정 후 대처

방법으로‘심평원지인에심사조정사유를알아본후다

음청구시반영’이 50.2%, ‘이의신청한다’가 24.6%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요양기관이‘대처하지 않는다’

19.8%의 요양기관에 비해 매우 높았고 근무기관, 직책,

보험청구비용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근

무기관 중 대학부속치과병원과 치과병원은 매우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있었고 직책에서는 치과의사‘대처하지

않는다’가 37.5%로 가장높아다른직책과차이를보였

는데 이는 대행청구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목16)의 연

구에서 60.9%의 치과의사가 귀찮아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비율보다는약간낮아졌음을알수있었다. 또

한 치과요양기관은심사조정발생시그사유인지에대

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대학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병원은 청구업무 전담 직원을 통해 이의신청 및

심사조정 사유 인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치과 착오 청구이므로’

28.9%. ‘기타’27.4%, ‘심평원과의 대화가 불편해서’

20.9%, ‘심사기준을 잘 몰라서’11.4%, ‘귀찮아서’

11.4%순으로 ★199년 목의 연구에서보다‘귀찮아서’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요양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사소통이 좀 더 필요하며 심평원은 다양한 요양기관

의요구에주목해야할필요성을보였다. 청구오류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은 대학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병원이

‘보험 심사기준 강의 참여 및 확대’와‘청구 프로그램

세팅 보완’, ‘치과 내 보험청구 자체심사 전문인력 양

성’부분이 타 근무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청구오류개선에대해매우많은관심을갖고있었

다. ‘치과 내 보험청구자체심사전문인력양성’문항에

서직책별로는치과의사가 2.96으로자체심사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

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진료보조원·원무전담사무

원·대행청구 등 담당자 부재인 경우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치과운영의 주체인 치과의사는 자체심사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전자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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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등을 통한 진료내역·진료비 열람에 대해서는‘편

의성이 선행된다면 실행 가능’이 57.9%, ‘찬성’9.3%,

‘반대’17.9%로 과반수 이상이 정보 열람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는데 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의누수를막아합리적인재정집행을이루고, 심사평가

기관은 근거중심의 적정 심사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요양

기관 교육지원 확대 및 의료의 질 평가 확대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요양기관의 업무효율성 증대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17). 진료내역·진료비 열람에 대해 치과의사는

‘반대’의견이 50.0%로 높아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

였는데 이는 개원치의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심사규정지침에 부정적 견해가 많다고 한 장의 연구6)에

서그이유를알수있었다. 하지만정보열람을통한진

료내역 및 진료비 내역을 환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

위·부당·착오 청구 등의 청구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요양기관과 진료수급자, 심사기관 상호 간에 신뢰를 구

축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는바열람제도는반드시필

요한것으로사료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 5월 현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및 충청

남·북도소재치과요양기관의치과요양급여비용청구

자를대상으로 1,135매의 설문지를발송하고그중회신

된 설문지 중 비교적 답변에 성실했다고 판단된 207매

의설문지를분석해본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응답자의대부분이치과의원소속이었으며주로치과

내부 직원의 청구경력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청구비율은 10~50%가대부분이었다.

2.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이었으며,

부정적 인식은 일당수가제로 청구하는 보건소가 행

위별 수가제로 청구하는 대학부속치과병원과 치과병

원에 비해 높았고, 직책상으로는 치과의사가 부적절

하다는의견이가장높았으며모두유의한차이가있

었다(p＜0.05). 인식의이유로대다수가공정하고객

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진료현실에

부합하는등부정적인이유를나타냈다.

3. 심사사례의 공개는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험청구의 심사조정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잘알지못해’, ‘병명, 코드 프로그램오

류’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이

와 관련해서 조정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의

한차이가있었다(p＜0.05).

4. 심사조정 후 대처방법은‘심사평가원 지인에 심사조

정 사유를 알아본 후 청구 시 반영한다’가 가장 높았

고 대학부속치과병원/치과병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직책상으로는 대행청구자가 이의

신청 업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유의

한차이가있었다(p＜0.05).

5.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심사평가원과의 대

화가 불편해서’가 20.9%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간의 의사소통 다양화와 요양기관 중심의

대화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한

차이는없었다.

6. 청구오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은 병명/치료내용의

정확한 차팅, 청구 프로그램 세팅 보완이 우선순위였

으며 대학부속치과병원/치과병원의 인식이 가장 높

았고 보건소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보험청구 자체심사 전문인력 양성

의견은 대학부속치과병원/치과병원이 높았고 직책상

으로는치과의사가가장낮았다.

7. 진료내역·진료비 열람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응답

이 대다수였으나 치과의사는 50%가 반대를 하고 있

어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치과(대학)병원과 치과의

사가 진료비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심사

기준을알지못하거나병명, 코드 프로그램오류등으로

인한 조정경험이 높았으며, 대학부속치과병원/치과병원

과 대행청구자가 이의신청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치과의사가 진료내역·진료비 열람에 대해서 반

대입장을갖고있고각각의유의한차이가있어이들지

표를 참고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반영할 수 있다면

요양기관과 진료수급자, 심사기관 상호 간에 신뢰를 구

축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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